
투 자 설 명 서

이 회사는 존속기한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출자한 리츠의 지분 회수 시까지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해산할 수 없을 경우 등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회 사 명 :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법 인 이 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발 행 가 액 : 원

3.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주

4. 발 행 일 :

5. 자산관리회사명 및 주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판매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7.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이 투자설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
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부 개 요

Ⅰ. 당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개요

1. 투자운용목적

가. 당해 회사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가 100%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향후 설립될 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우선주 및 보통
주를 매입하여 각 리츠(이하‘개별리츠’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배당을 주주에게 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타 리츠에 대해 지분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나. 당해 회사는 각 사업지의 공급하는 개별 리츠를 통제·관리하여, 출자 및 융자를 실행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리스크와 수익 관리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사업성이 열악한 리츠 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운용방침

가. 당사가 편입하는 개별리츠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목적에 따라 조성된 자산을 기초로

운용됩니다.

나. 당사가 편입하는 개별리츠의 자산운용은 부동산과 현금(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처분수입 및 기타 현금) 등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부동산의 매입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리츠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 개별리츠 자산운용의 기본 방침은 매입, 임대, 재임대 또는 매각, 상환으로 대별되는 바,

첫째, 영업인가 후 증자 및 대출을 통하여 사업개시 시점에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을 매입(1년)할 계획입니다. 둘째, 부동산 매입 후 운영계획에 따라 공

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경제지원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상인단체, 주민합의체

등)에 임대 또는 위탁할 예정입니다. 셋째, 일정기간동안 매입자산을 임대 운영 후

재임대 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넷째, 매각으로서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입니다.

라. 당사는 개별리츠의 상기한 구조로 부동산을 매입, 임대, 재임대/매각하여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배당한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3. 자산관리회사

가. 회사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대표자 : 유 병 태

다.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라. 연혁

- 1992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및 공포

- 1993 설립등기 및 주택분양보증 개시

- 201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관리이행보증 등 출시

- 2014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지정 및 임대주택리츠 기금 출자업무 시행

- 2015. 01 주택도시기금법 공포 및 제정

- 2015. 07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 2019. 11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4. 투자운용 자산규모(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리츠 : 10개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수탁리츠의 총자산 : 약 33,756억원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193억원
-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233억원
-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096억원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2,782억원
-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6,005억원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278억원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1,398억원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860억원
- ㈜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007억원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1,903억원

Ⅱ. 주된 투자 권유대상

당해 회사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가 100%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존속기

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출자한 리츠의 지분 회수 시까지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사업기간 중 다수의 개별리츠에 대해 사업성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익률을 안정화하고, 투자풀을 확대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

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Ⅲ. 보수 및 비용

1. 자산관리회사 보수

가. 지급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지급금액 : 연 278,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지급시기 : 매분기말

2. 자산보관기관 보수

가. 지급대상 : ㈜우리은행

나 지급금액 : 연 10,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지급시기 : 매분기말

3. 사무수탁회사 보수

가. 지급대상 :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나 지급금액 : 연 25,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지급시기 : 매분기말

4. 기타 관리보수

가. 감독이사 보수 : 인당 월 300,000원 (2인)

나. 외부감사보수 : 연간 10,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세무대리인보수 : 연간 4,500,000원(부가세 별도)

Ⅳ. 투자운용실적

1. 연평균수익률

구분 1년(`23.01.01.)  
～`23.12.31 )

5년(`19.01.01.)  
～`23.12.31 )

10년(  ～  )

㈜도시재생앵커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0% 0.81% -

비교지수 - - -
* 수익률 : 회계적 자기자본이익률 (연단위 환산)

** 5년 수익률은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값



2. 누적수익률

구분 1년(`23.01.01.)  
～`23.12.31 )

5년(`19.01.01.)  
～`23.12.31 )

10년(  ～  )

㈜도시재생앵커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0% 4.07% -

비교지수 - - -
※ 표시된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2 부 투자, 투자위험 및 투자성과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개별리츠의 지분을 매입하고,

지분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해 회사는

다수의 개별리츠에 대해 사업성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익률을

안정화하고, 투자풀을 확대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해 회사의 부동산 매입 임대,운영사업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여유 자금은 금융

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의 매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할 계획이며, 자산의 운영, 관리, 처분 등

의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기타 여유자금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운용하고,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의 매매,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이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가.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분 내용

리츠1

사업명 공간지원리츠 (SH공사)

주요 투자대상 서울시 내 가로주택 등 도시재생사업 자산

사업비/출자금 1,800억원 / 252억원
목표수익률(모리츠) 1.3%

투자기간 14년

사업스케쥴 2019년 11월 리츠설립 / 2020년 6월 자리츠 편입

나.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분 내용

리츠2

사업명 고양시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리츠)
주요 투자대상 원당역 인근 공공행정·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비/출자금 3,066억원 / 523억원

목표수익률(모리츠) 2.5%
투자기간 15년

사업스케쥴 2019년 11월 리츠설립 / 2020년 11월 자리츠 편입

다.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분 내용

리츠3

사업명 성남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재생사업
주요 투자대상 노후산업단지 스마트 융복합 혁신센터
사업비/출자금 2,177억원 / 392억원

목표수익률(모리츠) 2.5%
투자기간 14년

사업스케쥴 2020년 12월 리츠설립 / 2021년 4월 자리츠 편입

라.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분 내용

리츠4

사업명 HUG 공간지원리츠
주요 투자대상 혁신지구사업등도시재생사업의주거등시설매입및임대
사업비/출자금 1,506억원 / 295억원

목표수익률(모리츠) 1.3%
투자기간 16년

사업스케쥴 2021년 11월 리츠설립 / 2021년 12월 자리츠 편입



마.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분 내용

리츠5

사업명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 (혁신지구리츠)

주요 투자대상 천안역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센터

사업비/출자금 2,271억원 / 200억원
목표수익률(모리츠) 2.5%

투자기간 4년

예상 사업스케쥴 2019년 12월 리츠설립 / 2022년 6월 자리츠 편입

바. ㈜천안오룡민관협력형도시재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분 내용

리츠5

사업명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주요 투자대상 주거시설, 근생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사업비/출자금 4,232억원 / 848억원

목표수익률(모리츠) 2.5%
투자기간 4년

예상 사업스케쥴 2024년 03월 리츠설립 / 2024년 8월 자리츠 편입

3. 주요 투자전략

가. 개별리츠에 투자한 주식의 매각․처분

1) 당해 회사가 출자한 개별리츠의 투자주식은 개별리츠의 청산에 따라 회수할 계획

입니다. 다만, 청산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매각방침

을 정한 경우에는 투자주식을 매각․처분할 수 있습니다.

2) 개별리츠의 청산은 개별리츠의 매입대상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은 '나. 편입하는 종목별 개별리츠의 매입대상 부동산의 처분'에 따릅니다.

3) 당해 회사의 투자주식의 매각․처분은 상장된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할 계획이나, 상장되지 않은 투자주식은 별도의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나. 편입하는 종목별 개별리츠의 매입대상 부동산의 처분

1) 당해 회사는 편입한 개별리츠 부동산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부동산 매각 위험이 상존

합니다. 따라서 개별리츠에서는 계획적인 매각전략을 세워 개발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2) 개별리츠 부동산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개별리츠의 자산관리회사에서는 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시행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별리츠 부동산 매각 시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① 개별리츠 편입 부동산의 현황 및 거래비용

② 개별리츠 편입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③ 개별리츠 편입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

5) 개별리츠의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거나 개별리츠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주총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주총 결의를 통하여 청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다른 주식투자와 같이, 당해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회사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행한 손실에 대하여 당해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적인 위험

(1)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관계 법령은 당해 회사와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청산 시 피투자회사 보유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최초 예상보다 현저히 하락

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투

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부동산 시장은 국내경기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는

임대율, 임대료, 분양율 및 분양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배당금이

회사의 사업계획서 상 예상배당금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한 위험

(1) 부동산자산의 매입 위험･관리

당사가 투자한 개별리츠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ⅰ)부동산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자(채권자 등 제3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법률적

하자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및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ⅱ)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매입검토 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정금액

이상의 추가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ⅲ)자료의 불충분이나 분석의 착오로 인한

사업 수익성 검토상의 매입가격 추정오류의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험

발생가능성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전 분석을 통한 위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의 오류가 있거나, 제반 사항의 변동으로 부동산 자산

매입관련 위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 위험･관리

당사가 투자한 개별리츠의 부동산 개발기간 동안의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ⅰ) 시공사의 잠재적 위험

당사는 개발사업의 목적물을 건설함에 있어 시공사의 자금경색, 파산 등의 이유로 공

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거나 공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사의 배당수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ⅱ)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건설기간 중 예측할 수 없는 손해인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이 있는 경

우 이는 보험에 의해 부보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자산운용 위험･관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실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개선비용

및 관리비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위험은 임차보증금을 수취하게 되므로 상당부분 관리 가능합니다. 또한

차입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며 대수선 및 관

리비 상승 위험은 건설사의 하자보증과 자산관리회사의 임대운영 경험에 비추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동산자산 처분 위험･관리

당사는 개별리츠 자산의 부동산 처분위험과 처분 시 가격하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다면 사업계획서 상 배당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여유자금의 운용 위험･관리

회사는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사내유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

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운용함에 있어 직면하

는 위험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즉, 현금 및 국·공채의 운용수익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의 질적 변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금리의 변동에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한 바, 당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

용방침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원활히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목표금리 이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정금리부 예금자산을 주요 운용

대상으로 하고, 금리하락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국·공채 등을, 금리상승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부 예금자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회사 경영 및 운영 위험 관리계획

(1) 환금성 등 주식 위험 관련

- 당사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존속기한 동안 주주에게 배당수익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당사는 폐쇄형(Closed)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

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과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유동성 관련 위험

- 당사의 주식은 비상장 예정이므로,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주식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 당사 주식의 매각 시에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각되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보유요건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부동산

으로 간주됨)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환가 후 현금 보유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 당사는 명목 회사(Paper Company)로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

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

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할 경우 당사와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업무회사와의 계약해지 및 퇴출기준을 각 위탁계약서에 보다 구체적

으로 규정할 계획이며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당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 회사 간 이해상충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4) 제도변화 위험 관련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 추후 불가피하게 법 개정과 제도변화가 있을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투자제한

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일반원칙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임대차 및 증권의 매매 ·금융

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

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나. 부동산에의 투자 및 운용

(1) 당해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및

운용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주택건설사업

③ 부동산의 개발사업

④ 부동산의 임대차

⑤ 증권의 매매

⑥ 금융기관에의 예치

⑦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⑧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

권의 취득·관리·처분

(2)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인 주택도시보증

공사에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취득 또는 처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주

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다만, 위 100분의 70을 산정할 때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부동산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

령 제27조 제1항 제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투자회

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유가증권에의 투자 및 운용

(1)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특정한부동산의개발을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설립된회사의 주식을취득하는 경우

②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③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④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위와 같은 10% 제한에 대한 예외임)



(2) 회사는 전(1)항 제②호 내지 제④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전(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이러한 예외 중 하나입니다.(동항 제13호)

(4)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전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전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여유자금의 유가증권 투자는 당해 회사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합니다.

라. 거래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부투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②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2) 전(1)항의 제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전1)항 제①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③ 회사의 합병, 해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불가피한 거래

(3)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

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④ 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을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⑥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6. 이익 등의 분배방침

가. 배당가능이익

당해 회사는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며,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고,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초과배당 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나. 배당정책

회사는 사업기간 중 시설임대 운영 및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기초로 당사의

일반관리비용, 각종 위탁수수료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자들의 실효

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러한 배당정책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2.5% 내외의

안정적인 배당수익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종

료하였으며, 이 후 매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

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정관 제50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

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배당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일 또는 정관 제50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7. 자산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평가방법

당해 회사의 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1) 부동산의 경우 :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봅니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4) 기타 자산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공시방법

(1) 산출주기 : 주당순자산가치는 매 분기별로 계산합니다.

(2) 공시시기 : 공시는 투자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즉시 공시합니다.

(3) 공시방법 :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의 본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4) 공시장소 : 리츠정보시스템(https://reits.molit.go.kr)

다. 기타사항의 공시

(1) 투자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영업인가를 받거나 영업등록을 한 회사는 회사의 개황,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

역, 총수입금액·입구조 및 수익률,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소유 부동

산별 현황, 증권의 소유현황,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에 한하여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 차입에 관한 사항, 주가변동상황,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산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영업등록을 한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에 비치·공시할 것입니다.

(2) 정관

당해 회사는 정관을 자산관리회사 본점에 비치할 것입니다.

(3) 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는 자산관리회사 본점, 판매계약서는 판매회사 본점 및 지점, 자산보관

및 일반사무수탁계약서는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본점에 비치할 것입니다.



제 3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황

1. 당해 회사의 개요

1) 명 칭 :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 2019. 12. 3.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회사의 구조

당해 회사의 자산은 자산관리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하여 운용될 것이고, ㈜우

리은행이 자산보관회사로서 현금 및 증권의 보관, 현금자산 운용지시의 이행,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전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신한아이타스(주)가 일반사무수탁회

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계산에 관한 사무, 주식발행사무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해 회사의 구조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기금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주권 대리 행사

이사회
▶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회사)
▶ 감독이사 : 공인회계사 2인 (김상노, 윤남호)

업무위탁

▶ 자산관리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산보관기관 : 우리은행
▶ 사무수탁회사 : 신한펀드파트너스(주) 

< 사업 구조도 >



3.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 해당사항 없음-

4. 정관에 정한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단, 현재 회사 정관상 존립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나. 주주총회의 결의

다. 합병

라. 파산

마.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아.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Ⅱ. 자본금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024. 06. 30. 기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4,172,640주 95,827,360주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2024. 06. 30. 기준)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총액 비 고
발기인출자 기명식 보통주식 30,000 300,000,000 설립자본금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982,640 9,826,400,000 1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 6,000,000,000 2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480,000 4,800,000,000 3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592,000 5,920,000,000 4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 3,000,000,000 5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588,000 5,880,000,000 6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 3,000,000,000 7차 유상증자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 3,000,000,000 8차 유상증자

합계 4,172,640 41,726,400,000



3.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원)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후
자 본 금 증자비율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가액

`19.12.03. 설립자본 보통주 30,000 10,000 10,000 300,000,000 100%
`19.12.20. 유상증자 보통주 982,640 10,000 100,000 9,826,400,000 3275%
`20.03.24. 유상증자 보통주 600,000 10,000 100,000 6,000,000,000 59%
`20.06.26. 유상증자 보통주 480,000 10,000 100,000 4,800,000,000 30%
`21.03.31. 유상증자 보통주 592,000 10,000 100,000 5,920,000,000 28%
`21.06.29. 유상증자 보통주 300,000 10,000 100,000 3,000,000,000 11%
`21.11.30. 유상증자 보통주 588,000 10,000 100,000 5,880,000,000 20%
`22.06.15. 유상증자 보통주 300,000 10,000 100,000 3,000,000,000 8%
`23.12.07. 유상증자 보통주 300,000 10,000 100,000 3,000,000,000 8%

합계 4,172,640 41,726,400,000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사업연도
구 분

제 3기
(`21.01.01 ～ `21.12.31)

제 4기
(`22.01.01 ～ `22.12.31)

제 5기
(`23.01.01 ～ `23.12.31)

자산 355,179,532,220 388,754,697,908 423,314,861,973

부채 127,856,600 101,175,000 86,675,000

자본 355,051,675,620 388,653,522,908 423,228,186,973

당기순이익 819,179,380 4,456,114,418 9,195,973,316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

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나. 수익의 인식기준

회사는 배당수익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세 비용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

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공정

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

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

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

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

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

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

매매증권, 파생상품과 같이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

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

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취득원가에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가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지분변동이 피투

자기업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중대한 오류 또는 회

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

금의 증감으로, 이를 제외한 자본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

계액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투자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

업의 지분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이익잉여금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적용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적용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

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3. 감사의 감사의견

- 별도 의견 없음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 3 기말 제 4 기말 제 5 기말

유동자산 215,032,011,364 229,281,526,375 263,615,747,012

비유동자산 140,147,520,856 159,473,171,533 159,699,114,961

자 산 총 계 355,179,532,220 388,754,697,908 423,314,861,973

유동부채 127,856,600 101,175,000 86,675,000

비유동부채 - - -

부 채 총 계 127,856,600 101,175,000 86,675,000

자 본 금 35,726,400,000 38,726,400,000 41,726,400,000

자본잉여금 318,617,936,240 345,590,734,740 372,570,720,990

이익잉여금 819,179,380 4,456,114,418 9,195,973,3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264,907,333)

자 본 총 계 355,051,675,620 388,653,522,908 423,228,186,973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 3기말 제 4 기말 제 5 기말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434,890,190 368,531,320 355,508,460

영업이익 (434,890,190) (368,531,320) (355,508,460)

영업외수익 1,590,708,714 5,224,454,970 9,551,481,776

영업외비용 - 399,809,23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19,179,380 4,456,114,418 9,195,973,316

당기순이익 819,179,380 4,456,114,418 9,195,973,316

Ⅳ. 임원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요 경 력 비 고

법인이사
주택도시
보증공사

184371-0003123 - -

감독이사 김상노 730506-1******
리츠 회계감사,

리츠설립 자문 등 컨설팅.
한길회계법인(2016~)

-

감독이사 윤남호 791103-1******
리츠 회계감사,

리츠 사업성 검토 자문.
회계법인공명(2017~)

-

2.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법인이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감독이사의 보수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독이

사의 경우 월 30만원, 그러하지 않은 감독이사의 경우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Ⅴ.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3. 10. 30. 기준]

성 명
(명칭)

관 계
주식의
종 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본인
기명식

보통주식

4,172,640주

(100%)
- -

4,172,640주

(100%)
-

계 4,172,640주 4,172,640주

나. 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2023. 10. 30. 기준]

순 위 성 명(명칭)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1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기명식
보통주식

4,172,640주 100% -

2. 주식사무

결 산 일 12 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결산기 종료후
3월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 결산기 최종일 익
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까지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주권의 종류 보통주 명의개서대리인 일반사무수탁회사

3.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 해당사항 없음 -

4. 자산가치 변동추이

가. 매분기말 현재 자산가치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기 별 ‘22.3분기 ‘22.4분기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24.2분기

자산가치 387,567 388,755 390,918 388,567 390,702 423,315 425,974 419,285



나. 최근 5사업연도간 자산가치 추이 (단위 : 원)

사업연도 제 1 기말 제 2기말 제 3기말 제 4기말 제 5기말

총자산 98,494,995,128 207,609,969,340 355,179,532,220 388,754,697,908 423,314,861,973

5. 금전분배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등의 분배방침

당해 회사는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며,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이익 배당의 구체적 기

준에 대하여는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나. 최근 5사업연도의 금전분배실적 (단위 : 원)

사업연도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5 기

당기순이익 △18,686,089 1,098,246,689 819,179,380 4,456,114,418 9,195,973,316
주당순이익 - 637 298 1,192 2,204
순자산액
(주당순자산)

98,494,995,128

(97,266)

207,508,794,640

(99,161)

355,051,675,620

(99,381)

388,653,522,908

(100,359)

423,228,186,973

(101,429)
분배가능금액 - 1,079,560,600 819,179,380 4,456,114,418 9,195,973,316
배당금총액

(1주당배당금)
-
1,079,560,600

(516원)

819,179,380

(229원)

4,456,114,418

(1,192원)

9,195,973,316

(2,204)
배당성향 - 98.3% 100% 100% 100%
배당수익률 - 0.71% 0.29% 1.21% 2.3%

※ 배당수익률 : 배당액 / {(기초납입자본금 + 기말납입자본금)/2}로 계산, 납입자본금은 액면가액

이 아닌 발행가액을 기준하여 적용

6.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가. 2020.02.21. 임시주주총회

- 주택도시기금이 고양·천안 혁신지구리츠의 설립시 출자한 주식 총 1,200,000주(6억원)을

인수하는 주식인수 승인의 건 결의

나. 2020.03.27. 정기주주총회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및 당해연도(제2기) 사업계획, 이사보수 승인의 건 결의

다. 2020.06.23. 임시주주총회

- 주택도시기금이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의 주식 총 5,040,000주(252억원)을 인수하는

주식인수 승인의 건 결의

라. 2020.11.26. 임시주주총회



- 사업계획 변경의 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의 건 결의

마. 2020.12.22. 임시주주총회

- 주택도시기금이 고양성사 혁신지구리츠의 주식 총 10,399,200주(520억원)을 인수하는

주식인수 승인의 건 결의

바. 2021.03.29. 정기주주총회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및 당해연도(제3기) 사업계획, 배당금 지급, 이사보수 승인

의 건 결의

사. 2021.04.21. 임시주주총회

- 주택도시기금이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리츠의 주식 총 7,840,000주(392억원)을

인수하는 주식인수 승인의 건 결의

아. 2021.05.04. 임시주주총회

-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민간사업장 공모 관련 예산 편성 등의 건 결의

자. 2021.10.22. 임시주주총회

- 신규 공간지원리츠 사업성 분석 관련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의 건 결의

차. 2021.11.23. 임시주주총회

- 사업계획 변경의 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의 건 결의

카. 2021.12.15. 임시주주총회

- 앵커리츠 사업성 분석 관련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의 건, 사업계획 변경의 건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의 건 결의

타. 2021.12.29. 임시주주총회

-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구주(3억원)·신주(233억원)인수 및

사업약정 체결 등의 건 결의

파. 2022.03.31. 정기주주총회

-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지급 결의의 건, 제4기 사업계획(예산) 승인의 건,

감독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승인의 건 결의

하. 2022.06.13. 임시주주총회

-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표준사업약정 및 주주간협약

체결 등의 건 결의

거. 2022.09.08. 임시주주총회

- 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 사업약정서 변경 체결의 건 결의



너. 2023.03.29. 정기주주총회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지급 결의의 건, 당해연도(제5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5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결의

더. 2023.06.14. 임시주주총회

- 사업계획 변경의 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의 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

른 변경등록을 위한 회계용역 예산 편성의 건 결의

러. 2023.07.13. 임시주주총회

-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 결의 취소의 건 결의

머. 2024.01.19. 임시주주총회

- 정관 변경의 건

버. 2024.03.29. 정기주주총회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지급 결의의 건, 당해연도(제6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6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Ⅵ. 기타

1.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당해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1억주)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식
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
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는 일부 주주 또는 주주 이외

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부투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

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 발행 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2. 당해 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가.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단, 현재 회사 정관상 존립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나. 주주총회의 결의

다. 합병

라. 파산

마.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아.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당해회사는 국토부 변경등록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의 경우 변경일 10일 이내 보고의무(국토부, 금융위)가 있습니다.

4. 당해회사 주식의 상장․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신주발행을 사모형식으로 모집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기 전

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금성 및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Ⅰ.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대표자 : 유 병 태

다.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라. 연혁

- 1992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및 공포

- 1993 설립등기 및 주택분양보증 개시

- 201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관리이행보증 등 출시

- 2014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지정 및 임대주택리츠 기금 출자업무 시행

- 2015. 01 주택도시기금법 공포 및 제정

- 2015. 07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 2019. 11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운용 자산규모(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리츠 : 10개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수탁리츠의 총자산 : 약 33,756억원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193억원
-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233억원
-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096억원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2,782억원

-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6,005억원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278억원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1,398억원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860억원
- ㈜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4,007억원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약 1,903억원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 번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1 부서장 김현민 주택도시보증공사(1995.~)

2 전문역 이광재 주택도시보증공사(1995.~)

3 팀장 한정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4 팀장 이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2018.~)

5 차장 고성영 주택도시보증공사(2022.~)

6 과장 한솔희 주택도시보증공사(2022.~)

7 과장 박정용 주택도시보증공사(2022.~)

8 과장 조현범 주택도시보증공사(2022.~)

9 과장 황설희 주택도시보증공사(2022.~)

10 대리 이승우 주택도시보증공사(2017.~)

11 대리 홍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2018.~)

12 대리 이철수 주택도시보증공사(2018.~)

13 대리 이건희 주택도시보증공사(2020.~)

14 선임주임 권이선 주택도시보증공사(2024.~)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임.

6.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기간

부동산투자회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등록의 승인을 받은 직후(다만, 위탁자가 국

토교통부에 영업등록을 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후에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 계

약의 체결일을 의미함)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자산관리위탁계약

제17조에 의거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위탁보수 및 지급시점

1) 기본운용수수료

분기마다 금 6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사업연도의 매 분기 최종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주식을 보유한 개별리츠 중 최초로 청산하

는 개별리츠가 위탁자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한 날(이하 “최초 잔여재산분배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는, 위탁자는 월 10,000,000원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

머지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단, 위탁자는 이러한 유예 기간에 주주

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유예된 수수료가 전액 지급된 이후에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유예된 수수료(별도의 지연이자를 산정하지 않음)는 최초

잔여재산분배일이 속한 분기의 수수료 지급시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위

탁자는 최초 잔여재산분배일이 속한 분기의 수수료 지급일 이전이라도, 그 현금

흐름상 지급유예된 수수료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주주총회

의 결의를 통해 지급유예된 수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주요업무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

으로 봅니다.

① 부동산, 유가증권,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② 위탁자의 자산 중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

Ÿ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

Ÿ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일

Ÿ 차입 및 사채발행과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는 일

Ÿ 기타 차입 및 사채발행에 필요한 업무

④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Ÿ 위탁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정

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일

Ÿ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매분기 결산기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Ÿ 위탁자의 주식 내지 사채 판매시의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한 주간사 등의 선정

과 투자설명서 작성자료 제공

Ÿ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

Ÿ 독립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와 업무를 협조하는 일

Ÿ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Ÿ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의 관리운용 업

무와 관련한 실무사무의 수행

Ÿ 기타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업무

(위탁자에게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소의 응소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

탁자의 소 제기에 필요한 제반 업무 포함)

(2) 자산관리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위탁자의 법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5 및 위탁자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의 법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소정 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관상 위탁자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및/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소정 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관 및 본 계약상 위탁자의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산관리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Ⅱ. 자산보관기관에 관한 사항

 

1. 자산보관기관의 개요

가. 명 칭 : 주식회사 우리은행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다. 연 혁

- 1899. 01 대한천일은행 창립(195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 2001.03.27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 2002.05.20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및 CI 변경

- 2018.12.03 The Banker誌 선정 ‘2018 한국 최우수은행’수상

2.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기간
부동산투자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영업등록을 한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부동산투
자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나. 위탁보수

(1) 위탁보수 : 보수는 연 10,000,000원으로 합니다.

(2) 보수의 지급방식 : 분기당 금 2,500,000원(부가세별도)로 하고, 매분기 단위로 분

기 종료일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의 해제, 본건 부동산의 일부 처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위 보수의 액수는 변

동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분기는 유상증자 납입일로부터 분기 말까지, 최종 분기

는 분기 시작일로부터 청산종결 등기일까지로 하며, 최초 분기와 최종 분기는 해당

분기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 주요 업무

1)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증권의 양도 및 보관.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에 따

른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된 증권은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② 증권에 관한 각종 권리 행사, 증권에 대해 인정되는 배당금, 원리금 기타 각종

금원의 수령

③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2) 현금의 보관 및 관리

①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② 제세공과금의 지급

③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 및 비용 지급

④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 필요한

자산보관에 관련된 업무

Ⅲ.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사무수탁회사의 개요

가. 명칭 :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18층

다. 연혁

- 2000년 6월 : 법인설립

- 2001년 3월 :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서비스 개시(업계최초)

- 2008년 2월 : 해외자산 트레이딩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08년 11월 : 대체투자 시스템 서비스 개시(업계최초)

- 2009년 6월 : 글로벌 해외공시 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09년 9월: 기관투자자시스템 예탁원 연계 서비스 개시

- 2012년 11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3년 5월 : 희망임대주택1호 사무관리서비스

- 2023년 4월 : 사명변경(신한아이타스(주) →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라. 수탁고 현황

(단위: 억원, 개 / 기준일: ’22.12.31.)

구 분
펀드유형

계
파생상품 부동산 주식 채권 재간접 기타

신탁
가액

수탁고 256,320 404,893 326,889 283,437 144,363 4,965,658 6,381,560

펀드수 834 742 647 414 577 6,054 9,268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가. 주요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위탁사의 청산 종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까지

2) 위탁보수 :

- 연 이천오백만(25,000,000)원(부가세별도)

3) 보수의 지급방식 : 매분기마다 금 육백이십오만(6,250,000)원을 매분기 종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급합니다(단, “갑”의 설립 이후 최초로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보수는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당해 분기말 사무수탁회사의 수탁업무수행기간이 3

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는 당해 분기 보수는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

으로 합니다. 제1분기의 보수는 유상증자 납입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나. 주요 업무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① 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②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 표시 또는 말소

③ 주주에 대한 제반 통지

2)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① 주권의 발행 및 교부

② 예비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③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① 이사회 및 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업무의 보조

②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의 계산, 통지 및 관리

③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

④ 회의의 준비, 진행협조 및 그 결과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⑤ 이사회, 주총시 회의록 작성 및 배포

4) 계산에 관한 사무

①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금전분배에 관한 계산서 등) 및 그

부속 명세서의 작성

② 재무보고서의 작성

- 분기별 손익계산서 및 대자대조표의 작성

- 위탁회사의 요구시 기별 손익 및 배당률의 산출

- 회계계정 정립 및 관련 실무

③ 관련법령에 의한 매 분기 및 결산기 투자보고서 작성 (상장될 경우 상장 법

인 공시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포함)

④ 운용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⑤ 회계감사 수감.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외부회계감사 수감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입찰경쟁방식에

의거 제안 받은 후 관련자료를 자산관리회사에 통보하고, 자산관리회사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에 선정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⑥ 회계장부의 보관

5) 세무에 관한 업무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간주매출부가세의 계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업무

보조

② 임원 보수, 용역비용 등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업

무 보조

③ 상기 규정한 업무와 관련된 세무당국 등에 대한 신청서, 보고서 작성 및 제

출업무 보조

④ 기타 세무관련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와 협력하여 확인하며, 지정된 회계법인

의 세무업무에 대한 지원 보조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업무

①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에 대한 통지 및 공

시 업무

② 위탁자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을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청자료

제공

③ 매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 및 투자보고서의 비치, 공시 및 열람 제공

④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계법령에 따른 작성 및 비치

⑤ 감독기관 등이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

⑥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관련법령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사항 및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의 발생여부의 공시 업무



7) 해산 및 청산업무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일반사무와

관한 실무사무

8) 상기업무의 부수업무

① 자산관리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운용결과를 자산보관회사에 지시. 단, 자산관

리회사가 자산보관회사에 직접적으로 운용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 상기 규정된 운용지시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운용결과 확인

③ 일반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업무

④ 관련 수탁회사와 기타 위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협조

⑤ 임직원배상보험 등 일반사무관리와 관련된 보험 가입 업무

Ⅳ.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자산관리수수료
주택도시
보증공사

연 278,000,000원
(부가세별도)

매분기말

자산보관수수료 ㈜우리은행
연 10,000,000원
(부가세별도)

매분기말

사무수탁수수료
신한아이타
스주식회사

연 25,000,000원
(부가세별도)

매분기말



제 5 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당해 회사로부터 송부받은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가능이익

당해 회사는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며,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고, 시행령 제32조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초과배당 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2) 배당정책

회사는 사업기간 중 임대 운영 및 임대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기초로 당사의

일반관리비용, 각종 위탁수수료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자들의 실

효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러한 배당정책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2.5%

내외의 안정적인 배당수익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 후 매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정관 제50조에 따른 이사

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배당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일 또는

정관 제50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정관 상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으나,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거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 자산관리보수, 배당금 등의

모든 비용을 지급 후 잔여재산 전부를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장부․서류의 열람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에 비치·공시

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

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1)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종전 지방세의 취득세 및 등
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0% 감면( 2014년 12
월 31일까지 취득분)되며, 이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의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등록면허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

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

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

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므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회

계 및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할 경우 사실상 법인세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① 재산세 (토지분)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 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며,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② 지방교육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5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규정

에 의하여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재산세 과세 특례 (종전 세법의 도시계획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

으로 고시한 지역은 지방세법 부칙(제10221호, 2010.3.31) 제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 1항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

① 법인

내국법인이(비영리내국법인 제외) 해당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과세소득에 익금으로 포함됩니다.

② 거주자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 연 금융소득 4천만원 이내일 경우 완납적분리과세 (세율:15.4%)로 종결됩니다.

- 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8∼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양도소득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것에는 소득

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주주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주주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양

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등의 시가총

액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즉,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등의 양도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

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기타사항

(1)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1
항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내에 사무
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77조 제2항에 의한
법인 균등할 주민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할 사업
소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 소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이하 관련 수탁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신주발행을 사모형식으로 모집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기 전

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금성 및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중요한 사항

(1). 당해 회사는 국토교통부에 영업등록 후 신주모집이 완료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내에 최저자본금이 준비

완료 되었음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2). 회사는 국토교통부에 영업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의 인

수청약예정자는 당해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주주의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

며 회사는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

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

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손실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당해 회사에 투자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①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② 부동산 자산의 매입, 운용, 처분 관련 위험(소유권 제한의 위험, 물리적, 기술적 하

자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의 위험, 임차인의 신용 위험, 공실 위험, 관리비용 증가

비용, 역부채 효과 위험,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등)

③ 환금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환금성 등 주식 관련 위험,유동성 관련 위험)

④ 회사 경영 및 운영 등 기타 위험(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 제도 변화 관련

위험, 현금 및 증권의 운용관련 위험)


